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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조사 개요 

1. 국부의 개념 

1)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의 합계 

O 경제활동의 성과인 건물， 재고량 둥 유형자산 
O 무형자산 

O 자연물로서의 토지， 매장광물， 자연림 둥 천연자원 
。 대외순자산 

2) 실제 조사상 자료 수집 가능성을 감안하여 다읍과 같이 한정함 

o 경제적 의미를 갖는 자산(문화재， 전비품 제외) 
O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자본투자가 이루어진 유형자산(현금， 
전세권 둥 제외) 

O 객관적으로 경제적 평가가 가능한 자산(매장광물， 예술품， 공기 
둥제외) 

O 대외적인 권리관계는 모두 국부자산에 포함 

2. 조사목적 

1) 초기에는 경제적 자원의 크기 측정， 국민의 담세능력 평가목적으로 실시 

2) 오늘날은 국민경제의 분석목적으로 실시 

。 경제적 국력， 개발성과의 측정 및 국제비교 가능 

。 국민소득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자본계수를 산출 

O 국민대차대조표 작성을 가능케하여 국민계정의 통합편제에 기여 
。 富의 구성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어 경제개발 계획， 국토건설계획 동 

제반 경제시책 입안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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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연혁 

1) 1969년 

O 제 1회 조사 

- 4개기관(조사통계국， 한국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공동주관 

중소기업은 

2) 1978년， 1988년 

G 제 2회 및 3회 조사 
- 6개기관(조사통계국， 농림수산부， 한국은행， 산업은행， 

행，국민은행)공동주관 

4. 조사의 법적근거 

G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제 10110호) 

5. 조사주관 기관 

분담하여 조사 기관이 0 부문별로 5개 

엽 

· 국부추계 총괄 
· 각종 평가표의 기준 설정 
· 법인기업자산， 개인기업자산， 정부자산， 
가계자산，추계대외순자산 

여 
-, 내

 
장 분

 
1:1 
T 주관기관 

청 겨l 토
 

<
]

·토지자산 추계 건설교통부 

중 농업부문자산 추계 

· 개인기엽중 어업부문 추계 
·어장자산추계 

·개인기업 닙 
T 

해양수산부 

己1
口농

 

추계 · 개인기업중 임업부문 
.삼림자산 추계 

청 림 산 

n 
ι
 



6. 시험조사 기준시점 및 조사기간 

1) 조사기준시 점 : 1996.12.31 기준 

2) 조사기간 : 1997. 6. 16-28(12일간) 

7. 조사의 범위 

1) 조사대상 

G 조사시점 현재 국내에 소재 또는 거주하는 정부， 기업， 가계 동 

2) 지역범위 

0 조사시점 현재 우리나라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 전지역 

3) 자산범위 

O ’97년 기준 국부조사는 기존의 유형고정자산 이외에 일부 비생산 

자산도 포함시켜 조사함 

< 대상자산 > 
·유형고정자산，재고자산，컴퓨터소프트혜어자산 

• 비생산 자산 중 토지， 삼렴， 어장 

·대외순자산 

< 제외자산 > 
유형비생산자산 중 객관적 평가가 곤란한 지하자원， 역사적 

기념물 둥 

· 무형비생산자산 중 자료수집이 곤란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둥 

? 

나
 



8. 조사방법 

O 표본대상 사업체에 대하여 조사원이 직접 방문 조사 
- 자계식 · 타계식 병행 

O 소유자주의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주의 방법 병행 

9. 조사항목 

1) 일반사항 조사표( 1 ) 

O 사업체 개요 종업원수 및 산업분류， 자산액 총괄표 둥 

2) 유형고정자산 조사표(기계장치 제외 (II -1), 기계장치 (II -2)) 

O 자산분류(산업분류)명， 구조 및 용도(용도별 설비)， 자산세목， 차산분류 
번호， 내용년수， 보유상태， 신 · 중고 구분， 취득년도 취득가격 동 

3) 재고자산 조사표(ill) 

O 자산세목， 수량， 단위， 자갓변류 번호 평가액 둥 

4) 컴퓨터소프트웨어 조사표(N) 

O 보유상태， 취득년도， 취득가격 둥 

5) 토지 조사표(V) 

O 토지분류， 보유상태， 취득년도， 보유면적 동 

- 4 -



II. 조사표 작성상 유의사항 

1. 조사대상 자산분류 

국부 조사 
기업회계기준 분류 

대상자산 
흑1:3-- 트 11응 -득4구- -亡-
(중분류) 

<재고자산> 

1. 상품 O 상품 및 제품 20. 
2. 제품 
3. 반제품 O 반제품 및 재공품 21. 

4. 재공품 
5. 원재료 O 원재료 22 
6. 저장품 O 저장품 23. 
7. 기타의재고자산 O 기타재고 24. 
<유형자잔> 

1. 토지 O 토지 30. 
2. 건물 O 건물 10. 
3. 구축물 O 구축물 11. 

4. 기계장치 O 기계 및 장치 12. 
5. 선박 O 선박 13. 

G. 차량운반구 O 차량 및 운반구 14. 
7. 건설중인자산 O 건설가계정 16 
8. 기타의 유형고정자산 O 콩구와 기구 및 비품 15. 

O 육성자산 17. 
<무형자산> 

1. 영업권 

2. 공업소유권 
3. 광업권 
4. 어업권 
5. 차지권 
6. 기타의 무형자산 O 컴퓨터소효트웨어 19. 

「D 



2. 조사단위: 사업체 

1) 사업체의 분류기준 

- 임금대장과 재산목록을 별개로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마다 하나 

의 사업체로 간주한다. 

2) 조사표의 작성관계 

- 본사도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며 사업체별 I , II - 1, II - 2, m - IV , 

V조사표를 각각 작성 

4. 일반적 유의사항 

1)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1，2，3 ， ---)로， 문자는 한글로 기재한다 

2) 해당사항이 없는 난에는 사선 「 \ 」 을 긋는다. 

3) 흑색 또는 청색 볼펜으로 기입한다. 

4) 잘못 기입된 부분은 두줄로 긋고 적색 볼펜으로 정정한다. 

5) 금액은 조사표에 표시된 단위에 따라 기입하고 단위(천원)미만은 

반올림한다. 

6) 조사표 우측상단의 키 코드(key code) 란은 기 업 하지 않는다. 

7) 본 조사표의 기재 내용은 전산에 입력처리 됨으로 숫자는 해당란의 

자리수에 맞추어 정확히 기입한다. 

ill. 조사표 가입요령 

j 1 . 일반사항 조사료] 

1. 사업체 개요 

” o 



φ 「사업체명 」 

O 사업체가 실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입한다. 

(예) ，주식회사 00 사J ， 'XX X 주식회사J ， ' XXX 제과점 1 

(2) ，소재지」 

G 동기 또는 신고된 소재지가 사실상의 소재지와 다를 때는 사실상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CID '설립년월일」 

O 퉁기 또는 신고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 ，최종 결산일」 

O 본사 또는 개인사업체에서 실시한 최종 결산일을 기입한다. 

O 특정 결산일이 없는 개인 기업의 경우는 ’96년 12월 31일로 기 

입한다. 

(5) ，차산재평가 유 · 무 및 재평가 년월」 

O 자산평가 실시 유·무를 해당사항에 'OJ 표 한다. 

O 자산평가를 과거부터 조사기준일 현재까지 여러 차례 실시한 경우 
에는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3회까지만 기입한다. 

<기입예> 

재산재평가 유·무 및 재평가 년월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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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출자금)J -ql 
^ 「조직형태 (δ 

1) 조직형태 

'l. 비법인 비영리 단체 J 법인격이 없는단체 로서， 이를 설립， 지 
배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하여 소득， 이윤， 기타 금전적 
인 이득을 제공하지 못하는 단체를 말함 
예) 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교회 

。

둥
 

'2. 개인λ}업체 J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말함 

'3. 법인사업체 J 상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 
사， 민법 및 특별법상의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둥을포함 

O 

O 

- '3. 법인사업체」 란의 '3.J 에 'OJ 표 하고，법인 사업체 조직형 
태」 란의 4가지의 조직형태 중 한 가지를 선 택하여 해당번호 

에 'OJ 표 한다. 
<기입예> 

법인 

1 금융 영리법인 

3 비금용 영리법인 

조직 형태 및 
지본금(출자금) 

; 
으↑ 

2) 자본금 또는 출자금 

O 조사기준일 현재로 납입이 완료된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기입한다.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둥기되어 있 O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이 없는 
는 자산의 총액을 기입한다. 

O 개인기업의 경우 출자액 총액을 기입한다. 

구 전화번호는 기재한후 날인하며 

@ 조사 응답자 

O 조사표 작성자의 소속과 성명을 
내번호까지 기입한다. 

- 8 -



2. 종업원수 및 산업분류 

@ I종업원수」 

O ’96. 1. 1- ’96. 12. 31 일 까지의 자영업주， 상용 종사자， 임시 및 일 

일 종사자， 무급 종사자 모두를 포함하며， 임시 및 일일 종사자의 

경우 실제 조업기간중 월평균 종사자로 환산하여 각각의 종시자 

의 합계를 기업한다. 

(자영업주) 

- 자영업주란 개인사업체의 소유주로 동업주를 포함한다 

(상용종사자) 

- 상용종사자란 고용주와 1개월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고 일정한 급 

여를 받는자 

- 상용종사자에는 유급임원(사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둥)도 포함됨. 

- 그 사업체에 상시 고용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도제， 견습도 포함 

(입시 및 일일 종사자) 

- 고용주와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고용되었거나 일일로 고용 

된 사람을 말함 

통상 1일 3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및 파트타임 형 태의 

종사자도 포함 조사 

- 건설업체의 경우 현장에서 고용한 임시 및 일일 종사자(노무자，기 

능공，기술공 둥) 둥이 누락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 조사 

(무급종사자) 

- 일정한 급여를 받지않고 주로 고객의 됩(봉사료)을 받고 종사하는 

호스티스， 접대부， 때밀이 둥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인원을 포함 

-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 수수료만 지급받는 외판원 둥도 포함 

n 3 



O 임시 및 일일 종사자， 무급종사자는 연인원으로 조사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당해 사업체에서 실제 조업기간중 월평균 종사자로 환-산 

하여 기입한다. 

O 종사자수에는 병가자， 단기휴가자 파업중인자， 외국인 취업자는 포 
함되나， 장기결근자(3개월 이상)， 군복무자 및 하청업체 또는 수탁 

업체의 종사자는 제외된다. 

O 본사(점)의 경우에는 본사(점)에 근무하는 종사자만 조사하고 공 
장，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분점(회) 퉁의 소속 사업체의 종사자 

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O 본사(점) 둥에서 파견된 종사자의 경우， 
- 본사(점)에서 급여를 지급 • 본사(점)의 종업원 

- 파견지에서 급여를 지급 • 파견지의 종업원 

@ 업종구분 

O 조사 대상사업체가 어떤 산업에 분류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 
사항목이므로 사업체의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어떤 재화를 생 

산 또는 취굽하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예) 1. 자동차 수리업 ( x ) • 자동차 수리업 (1급 정비공장) (0 ) 
2. 가구 가공업 (x) • 목재가구 도장업 (0) 
3. 고기 매매업 ( x ) • 고기 소매업 (0) 

O 사업의 종류가 2가지 이상인 경우는 그 종류에 따라 지난 1년간 
의 총수입액 또는 총판매액이 가장 많은 것을 기업 

O 공장， 지사(점) 동의 경우， 회사 전체의 업종이 아니라 해당 공장， 
지사(점) 퉁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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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생산품 또는 취급품 

O 사업체가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품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입한 
다. 

O 여러 가지의 품목을 취급하는 경우 1996년중 매출액 또는 사업수입 
중 비중이 가장 큰 순으로 생산품명 또는 취급품명을 기입한다. 

예) l. 전자 제품 (x) • T.V브라운관 L.C.D계기판 (0) 

2. 식사류 (x) • 설렁탕， 곰탕 (0) 

3. 신발 (x) • 가죽운동화， 가죽 구두(0) 

※ 분류번호(반드시 조사원이 기입) 

o I한국표준산업분류」 에서 「산업세세분류(5자리 )J 에 해당하는 산업 

분류코드를 찾아 기 입한다. 

- 본사(점)인 경우 -

O 본사(점)의 경우 산하의 지사(점) 영업소 둥의 수를 파악하여 기입. 

3. 자산액 총괄표 

o 보유자산액 

O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별 금액을 기입한다. 

O 대차대조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 조사표 'II-l.유형고정자산표 

(기계장치 제외 )J , I II -2.유형고정자산표(기계장치 )J 의 각 장에 

기입된 자산중분류별로 취득가격(취득가격이 없는 경우 신품가격 

또는 시가사용)의 합계액을 기입하고 재고자산은 1m. 재고자산조 
사표」 의 평가액 합계를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N. 컴퓨터소프트 

H 



웨어 조사표」 의 취득가격 합계를 기입한다. 

4. 조사표 정리 및 심사 

O 조사표 매수 
- 조사대상 사업체의 조사표매수를 양식별(1표，2-1표，2-2표，3표，4표) 

로 파악한후 각 각의 매수와 총매수를 기입한다. 

111 -1 유형고정자산조사표(기계장치 제외) I 

1. 유의사항 

가. 조사대상자산 

(1) 사업체가 소유 및 사용하고 있는 모든 유형고정자산(기계장치 제외) 

O 건물， 구축물， 선박，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 비품， 건설가계정， 
육성자산 

(2) 다음에 열거하는 모든 유형고정자산을 포함하여야 한다. 

O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산 

O 장부외자산 

O 금융리스자산 

O 타인에 대여한 자산 
- 임대차 계약이나 임대료 수입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소유자산으 

로 간주하여 기입할 것.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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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내용년수가 경과한 자산 

O 건설가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다음의 미완성의 자산 
도급계약 둥에 의하여 제작 또는 건설을 외부에 위닥하고 있는 

경우 기지급된 공사대금의 건설가계정 계상분 

- 공사가 완료되어 검수 · 인도를 받은 자산으로서 아직도 건설 

가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 

- 사업체가 직영공사 또는 자가제조로 취득한 자산으로 아직도 

건설가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 

- 제작 또는 건설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그 원재료 또는 

자재 둥을 현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원재료 또는 자재 등의 

금액 

O 할부매입한 유형고정자산 
-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유형고정자산은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체가 그 해당 고정자산 

을 사업용에 이용하고 있을 때에는 조사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 반대로 할부로 매출한 유형 고정자산은 아직 그 소유권을 사업 

체가 가지고 있더라도 조사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O 타인의 건물에 시공한 조작물 
- 건물을 입차한 경우 차주가 그 건물을 개조， 모양변환둥 조작을 

가하였을때에는 비록 그 조작물의 소유권이 법률적S로 대주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조작을 위하여 투하된 금액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기 입 한다. 

(3) 조사대상자산의 단위 

O 조사대상자산의 단위는 물리적으로 파악되는 1개의 재화가 아니고 
부록 「국부의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에 의한 자산군별로 작성 

한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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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975년에 1개의 건물을 구입하여 1980년에 개축을 하고 1985년에 

증축을 하였다면 각 연도의 자본적 지출은 각각 조사단위로 한다. 

2. 항목별 기업요령 

(1) r자산분류명」 

O 유형고정자산 중분류에는 건물(10) ， 구축물(ll) ， 선박(13 ) ， 차량운 

반구(14) ， 공구와 기구 · 비품(15) ， 건설가계정(16)， 육성자산(7) 등 

이 있다. 기계장치 (12) 자산은 별도의 조사표(II - 2. 유형고정자 

산표(기계장치 ))에 기입한다. 

O 조사표의 기입은 자산중분류가 같은 자산의 기입이 완전히 끝난 
다읍에 다른 중분류에 속하는 자산을 기입한다. 

0 자산분류중 「소분류」 난에는 부록 「국부자산분류 및 내용 년수 

표」 를 이용 분류한다. 

예) 건물(10)의 경우에는 「주거용J (101), r비주거용J (102) , r 건 

물부속설비 J (103) 둥으로 구분한다. 

(2) r구조 및 용도 」

O 부록 「국부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내의 「국부자산분류 및 내용 
년수표」 에서 「구조 및 용도」 란의 해당명을 찾아 기입한다. 

O 통일자산이 2개이상의 다른 「구조 및 용도」 로 구성되어 있으면 
「구조 및 용도」 별로 별개의 자산으로 취급하여 기입한다. 

(예) 

- 어떤 공장 건물이 1층은 「철근콘크리트조」 이고 2충은 「블록조 

」 라고 한다면 「구조 및 용도」 란에 「철근콘크리트조」 라 기 

입하여 1충분을 기입하고 줄을 바꾸어 다읍에 「블록조」 라 기 

입하여 2충분을 벌개의 자산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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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러나 2개 이상의 구조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구조별로 

확히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 주된 구조에 의하여 분류별로 

한다. 

기입 

(3) 「자산 세목」 

O 부록 「국부자산분류 

입한다. 

<기입예> 

자산 분류명 
구초및 용도 

증분류 소분류 

10 101 철근 콘크리트조 

10 101 블록초 

01 
:;>'Ç 

10 1m 철팔· 철근콘크리E조 

(4) 「자산분류번호」 

내용년수표」 에서 해당사항을 찾아서 기 

내용 
보유 상 EiI 

자산세목 지산분류 번호 
년수 λ냉 j 임대 <?J:7.1 

~._-

아파트 1 ~ ‘ n3 

일반주태 l ‘ : l 2 。」

사무소 1 ~ 3 

O 부록 「국부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에서 
별로 분류된 자산 

=초깅_.È. . r 까、토L~ 
õτ!:"Tr J , ;:L긴::-Tr J , 

「구조 및 용도J , r세목」 

아 기입한다. 

분류번호(6자리 )를 찾 

0 1종의 자산에는 

<기입예> 

반드시 1개의 자산 분류번호가 주어진다. 

자산 분류 명 
내용 

구조 및용도 자산세목 자산분류 번호 

충분류 소분류 
년수 

10 101 철근 콘크리트조 아파트 1 :0 :r ’ 1 ‘ o '2 
10 101 붙혹조 일반주택 10 ‘ f ,2 ,0 :t 
10 1m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사무소 1 :0 :2 ,f :0 :2 

(5) 「내용년수」 

O 부록 「국부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에서 
호」 에 대옹하는 「내용년수」 를 찾아서 

<기입예> 

해당자산의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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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분류명 
내용 

보쉬상태 

구조및용도 ::<r산세목 자산분류번호 
년수 r λ'+→용←「 j 임대 잎차 중분류 소분류 

10 101 철근 콘크리트조 아파트 1 ~011 ,0 ~2 15 0 
10 101 블록조 일반주택 101 201 15 0 1 " ,,) 

10 102 철골 · 철근콘크리 E조 사무소 10 2102 16 ‘0 

(6) r보유상태」 

。 각 자산의 보유상태를 「사용」 , 「입대 J , r입차」 를 구분하여 해 

당번호 rl J , í2J , r3J 에 rOJ 표 한다. 

<기입예: 보유상태가 「사용」 인 경우> 

자산분류명 내용 
보유상태 

구조및용도 자산세목 자산분류번호 
년수 )，)-용 j 임 cB 잉차 중분류 소분류 

10 101 철근 콘크리트조 아파트 10 ~110215 0 Qì ‘1 ) 

10 101 블록조 일반주택 10 1201 15 。 I 1 > 3 
10 [1잉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사무소 10 :2 :1 ,02 i6 o i 1 1 」

(7) r신 · 중고 구분」 

O 해당자산이 취득 당시의 상태에 따라 신품인 것은 rl J 에 「

표를 하고 경과년수는 기업하지 않는다. 

O 당초 취득가격과 취득년도를 알 수 있는 재평가자산은 rl J 에 

rOJ 표하고 경 과 년수는 기 입 하지 않는다. 

O 당초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재평가자산， 중고취득 자산의 경우 
에는 r2J 에 rOJ 표를 하고 「경과년수」 란에는 해당자산이 신 

축 또는 제작된 이후부터 재평가시점 또는 중고품 취득시점까지 

의 경과년수를 기입한다. 

- 정과년수를 알 수 없는 정우에는 그 자산의 당초 내용년수의 

1/2을 「경과년수」 란에 기업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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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산분류가 동일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 신품 · 중고품이 동시에 있을 때에는 줄을 달리하여 기입한다. 

@ 중고품의 경과년수가 다른 경우에도 줄을 달리하여 기입한다. 

- 육성자산의 정우에는 신 • 중고품 구분을 하지 않는다. 

<기입예> 

자산분류명 내용 보유상태 

구조및용도 자산셰목 자산훈뮤번호 
년수 A냉 i 임[|l ! 인까 충분류 소분류 

- ‘ ~ . - _ .. 

10 101 철근 론크리트조 아파트 1 :0 : I : f :0 ‘2 15 O ‘l ' 1 3 
10 101 블록초 일반주택 1 :0 : I ~ 2 :0 : f 15 :0 :! 꺼 

10 HJ2 철골 철근롤크리E조 사무소 1 :0 :2 : f :0 :2 16 O i ') ’ ;끼、 

신·중고구분 
취득 

취독가격 신풍가격 시 가 

년도 십 백 쳐」 십 액 쳐‘- 십 llli 천 
j1 

신 고 경과년수 
억 만 원 억 만 원 억 만 원 

Q) 2 

l <2> :1 0 

'I! 2 -“ -

주: 블록조 「일반주택」 인 주거용 건물은 취득당시 신축시로부터 10년이 강고| 한 

중고인 경우임 

(8) I취득년도」 

o I자산중분류」 로부터 「신 · 중고 구분」 까지를 같이하는 자산에 

대하여 취득년도를 순차적으로 기입한다. 

O 취득년도는 두단위로 기입한다. 
예 ) 1985 • '85J 

O 당초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재평가자산 및 증여자산의 경우에는 
재평가년도 및 중여 받은 년도를 취득년도로 한다. 

O 육성자산인 경우에는 이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O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 자본적 지출은 별도의 자산으로 간주하며 원래자산과 통일한 

n 



자산으로 분류하며 신품에 표시하고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년도 

를 취득년도에 기업하고 자본적 지출액을 취득가격에 기입한다 

(자본적 지출 금액만큼의 신품자산 취득으로 간주하여 기입l. 

(9) 「취득가격」 

o r자산중분류」로부터 

대하여 취득년도별로 

다. 

「신 · 중고 

그 자산의 

O 구입해 의해 취득한 자산 

구분」까지를 같이하는 

취득가격을 순차적으로 

- 구입당시의 가액(퉁기세 취득세퉁 부대비용 포함) 

O 자가건설 또는 제작에 의해 취득한 자산 

자산에 

기입한 

- 원재료비，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동록세， 

취득세 포함)，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O 육성자산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을기입한다. 

O 장부가격이 구화폐인 「 圓」 이나 「園」 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에는 아래의 화폐개혁표를 참조하여 현행 「원 」 으러 환산하여 

기입한다. 즉， 1953년 이전에 취득한 「圓화표시 자산은 그취득가 

격에 -」-(-L ×」-)을 
1, 000 ' 100 .. 10 곱하고 1962년 이전에 취득한 

표시 자산은 그 취득가액에 

개혁일자 

1953.2.17 
1962.6.10 

<참고> 

콰을 곱하여 기입한다 

화폐개혁 

내용 

100 圓→ 1 園

10 園 • 1 원 

「 圓 」 화 

~ 

O 동종의 자산을 통일 연도에 취득하거나 투자(개축비둥 자본적 지 
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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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합계액을 기입한다. 

(예) 1985 년중에 동종의 기계 10대를 구입한 경우 이를 일괄하여 

기입한다. 

O 중고품을 취득한 경우 
- 중고품 구입년도와 중고품을 v구입할때에 지급한 가액을 기입한 

다. (경과년수를 기입할 것) 

0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 
- 당초 취득가격과 취득년도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년 

도와 취득가격을 기입한다. 

- 당초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평가년도와 재평가 당 

시의 평가액을 기입한다. 

O 취득가격 또는 취득년도 불명자산의 경우 
f취득년도」 란에 f99 J 으로 표기하고 가액 란에 조사기준일 

현재 신품가격과 중고품 시장에서의 시가를 기입한다. 

「벼고」 란에는 취득가격 포는 취득년도 불명이라 표시하고 

그 자산의 규격 구조 형태의 제원을 상째허 기입한다. 

<기입예> 

신·중고 구분 
취득 

신| 고 ; 경과년수 년도 

꾀2 9 :9 

구조및용도 

‘k전용 호는 
송배정용의 갖 

취득가격 

십 백 

억 만 

O 건설가계정의 경우 

천 

원 

자산분류 번호 

1 :t 3 

신풍가격 시 가 

십 백 천 십 백 천 
비 고 

억 만 원 억 만 원 

f ‘ 2 3 11 :5 :6 8 '8 8 :6 :3 
>M특가걱，츄{득 l~. ~_ 

. 풍r갱， 22Aα f조 

- 건설가계정은 1996년 이전에 시공한 경우에도 「취득년도」 

일률적으로 f96J 으로 기입한다. 

- 19 -

E크 

E크 



(10) I신품가격 J , I시 가」 

O 취득가격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과 동일한 자산의 ’96년말 

시점의 「신품가격」 이나 ’96년시점의 중고품 시장에서의 「시가」 

를 기입한다. 

(ll) I비고」 

O 해당자산에 관한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O 특히 건물이나 구축물의 경우에 취득년도와 취득가격중 어느 하나 
를 제대로 알지 못할때에는 그 규격(높이，면적， 체적，폭， 직경 등)， 

구조， 형태 동의 제원을 상세히 기입하여 평가기준표에 의한 간접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다. 

11 -2. 유형고정자잔조사표(기계장치 부분) 

1. 유의사항 

가. 조사대상자산 

(1) 사업체가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자산 

(2) 다음에 열거하는 자산중 기계장치자산을 조사한다. 

O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산 

O 장부외자산 

O 금융리스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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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타인에 대여한 자산 
- 임대차 계약이나 임대료 수입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소유자산으 

로 간주하여 기입할 것. 

O 내용년수가 경과한 자산 

O 할부매입한 자산 
-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자산은 그 대금의 청 

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체가 사업에 이용하 

고 있을 때에는 조사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 반대로 할부로 매출한 기계장치 자산을 아직 그 소유권을 사업 

체가 가지고 있더라도 조사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3) 조사대상자산의 단위 

O 조사대상자산의 단위는 물리적으로 파악되는 1개의 재화가 아니고 
부록 「국부의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에 의한 산업분류에 띠-라 

작성한다. 

2. 항목별 기업요령 

(1) 산업분류명 

O 기계장치 자산의 산업분류는 부록 「국부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1 

를 이용 「산업대분류J , r산업중분류」 를 기입한다. 

(2) r용도별 설비」 

O 부록 「국부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내의 「국부자산분류 및 내용 
년수표」 에서 「용도별 설비」 란의 해당명올 찾아 기입한다. 

이
 μ 



O 통일자산이 2개이상의 「용도별 설비」 로 구성되어 있으면 용 

도별 설비」 별로 별개의 자산으로 취급하여 기입한다. 

(3) r자산 세목J - r비고」 

o r자산 세목J - r비고」 항목은 r I1-1. 유형고정자산조사표(기 계 

장치 제외 ) J 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한다. 

ill. 재고자산조사표 

1. 유의사항 

가. 조사대상자산 

O 조사기준일 현재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고자산 
- 상품 및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기타 

O 다음에 해당하는 재고자산도 포함하여 기입한다. 
- 외부의 영업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재화이거나 수출입 또는 수송 

중인 화물이라도 법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한 조사， 기입한다. 

- 사업체가 판매 또는 구입한 채화로서 조사기준일 현재로 이-직 

발송하지 않았거나 도착하지 않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습이 

나 계약내용에 따라서 법인에게 소유권이 있는가 없는기-를 판단 

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에만 기입한다. 

- 사업체가 건설업을 영위한다면 미완성공사 지출금은 재고자산에 

포함시켜 기입하여야 한다. 

2. 항목별 기업요령 

(1) r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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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중분류별로 「국부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에 의거 자산 

재고자산을 기업한다. 

록
 
로
 

부
 례
 

0 

재공품(21 ), 원재 상품 및 제품(2이， 반제품 및 

기 타(24) 둥이 있다. 

O 재고자산 종류에는 
료(22) ， 저 장품(23) ， 

중분류별 내용년수표」 에 있는 재고자산의 O 부록 「국부자산분류 및 
계정과목을 기입한다. 

계정과목의 설명 

@ 원재료(22) 

원료 · 재료， 매입부분품， 미착원재료 둥을 기입한다. 

※ 

으
 
근
 

키
〈
 

재공품(21) 

(1) 반제품: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둥을 기재한다. 

(2)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기재한다. 

생 반제품 및 

제품(20) 

완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 부산물 동을 기재한다.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미착상품， 적송품 퉁을 기재한다. 

@ 상품 및 

(1) 

(2) 

기타 저장품 둥 및 · 비품， 수선용부분품 기구 

행 저장품(23) 

소모품，소모공구· 

을 기재한다.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을 기재한다. 

% 

ω
 

@ 기타재고(24) 

상기 구분에 



(2) r수량J - r단위 J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한다. 

(3) r자산분류번호」 

O 부록 「국부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의 자~분류번호(6자리)를 찾이- 끼입 

(4) r평가액」 

O 조사기준일 현재의 계정과목별 장부가액을 기입한다. 

(5) r비고」 

O 해당자산에 관한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jv 컴퓨터 소프트웨어 조사표 ) 

1. 유의사항 

가. 조사대상자산 

@ 컴퓨터를 구입할 때 기본으로 내장된 컴퓨터소프트웨어는 제외-한 

@ 업무목적으로 별도로 구입한 컴퓨터소프트혜어 관련자산 

예) 회계처리프로그램， 도안작성 프로그램 , DB 프로그램 등 

O 기업내의 필요에 의해 외부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경우 
그 구입가격을 기입한다. 

@ 업무목적으로 자체 개발한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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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업 자체적으로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우 용역비 둥 소 
요비용을 기입한다. 

2. 항목별 기입요령 

(1) 자산분류명 및 자산분류번호는 작성하지 않는다. 

(2) r보유상태」 

。 소프트웨어의 보유상태를 「사용」 , 「임대」 , 「임차」 를 구분하여 
해 당번호 r1 J . r2J • r3J 에 rOJ 표 한다. 

(3) r취득년도J - r취득가격」 

o r취득년도」 와 「취득가격」 을 r II - 1 유형고정자산조사표(기계 
장치 제외 )J 와 통일한 방법으로 작성한다. 

(4) r비 고」 

O 해당자산에 관한 소프트웨어의 명칭 또는 용도 둥을 기입한다 

!W 토지 최표 

1. 유의사항 

(1) 조사대상 토지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용하고 있 
지 않는 유휴지 둥을 대상으로 한다. 

- 건물 및 구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와 나대지 둥이 포함됨 

2. 항목별 기입요령 

r 

ω
 



(1) r자산분류명」 은 작성하지 않는다. 

(2) r자산분류번호」 

O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별 분류에 따라서， 다읍과 같이분류 
하며 각각 rl J , r 2J , r 3J , r 4J 로 표기 한다. 

- 상업용 토지 • rlJ 

- 주상 복합용 토지 • r 2J 

- 공업용 토지 끼
 껴 
u 

- 기타 토지 • r 4J 

(3) r보유상태 J , r취득년도」 

o r보유상태」 와 「취득년도」 는 rII- 1. 유형고정자산조사표(기 

계장치 제외 )J 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한다. 

(4) r보유변적」 

O 단위는 「평」 으로 기입합 

- m’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환산하여 작성함 

「 1 m
2 

= 0.3025 평( 3.3058 m
2 

= 1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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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 물 

중iIIj:1 ET 」까‘::~4크r 구조 또는 정-도 세 IrA1 
자산분류 

내용년수 
코 I二

10. 건 물 101. 주거용 가. 철근콘크리 E조 또는 일반주택 101101 60 
철골·철근콘크리 E조 아파E ， 기숙사 및 합숙소 101102 50 

나. 연와， 석조 및 블럭조 
일반주택 101201 50 
아파E ， 기숙사 및 합숙소 101202 45 

다. 철골조 
일반주택 101301 50 
아파트 기숙사 및 합숙소 101302 45 

라. 토벽조 일반주택 101401 25 

마.목 조 
일반주택 101501 25 
아파E ， 기숙사 및 합숙소 101502 23 

바. 목골몰탈조 
일반주택 101601 25 
아파E ， 기숙사 및 합숙소 101602 25 

사. 간이목조 또는 간이 목골 
101701 2 

몰탈조 

102. 비주거용 가.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관광 호텔(관광사업진홍법에 의하여 정부 
102101 40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사무소. 점포와 하기 이외용의 건물 102102 60 
여관，일반호텔， 요리점， 대석， 극장，영화관， 

무도장， 병원， 학교， 체육관 및 이와 102103 50 
유사한 건물 
영화제작용 A테이지， 섣내 A케이 E 장， 어 

102104 50 
시I^J ~낀 • 그!..d: ‘촌5'-~-.B;.%저 。- 거 ?i-I~ 

-” J 



중분류 /、 H 도즈 
.J...:.~，r 구조 포는 용-도 내용년수 

c 
새 

자산분륜 

나. 연와， 석조 및 블록조 

];1ι .., 
코 

25 

32 

잃
 때
-
m
ω
 45 

45 

22 

30 

변전소， 텔-전소， 공장， 창고， 정차장 및 차고 

용 건물 

(1) 극약， 화공약품 등을 사용하는 공장 102105 

으로서 부식하기 쉬운 건물 및 냉장 

창고용 건물 

(2) 염 · 칠레초석 기타 조해성이 있는 고 102106 

체를 상시 장치하는 건물 

(3) 창고사업 의 냉 장창고외 의 창고용 건물 10210η 

(4) 기 타 102108 
사무소， 점포와 하기 이외용의 건물 102201 
여관， 일반호텔， 요리점， 대석， 극장， 영화관， 

무도장， 병원， 학교， 체육관 및 이와 유사한 102202 

건물 
영화제작용 스테이지， 실내 스케이트장， 어 

시장 및 공중목욕탕 건물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차장 및 차고 

용 건물 

(1) 극약， 화공약품 등을 사용하는 공장으 

로서 부식하가 쉬운 건물 및 냉장창고 

용 건물 

(2) 염， 칠레초석， 기타 조혜성이 있는 고 

체판 상시 장치하기 위한 건fif→ 「

102203 

102204 

102205 

% 

ι
 



] ;xf」 i iriT ;ErE -까i、-1 Iri 1 Er 구조 또는 용-도 새 9. 
자산분류 

내용-년수 -, 
도1 c 

(3) 창고사업 의 냉 장칭 고외 의 창고용 건물 102206 30 
(4) 기타 102207 35 

다.철골조 사무소， 점포와 하기 이외용의 건물 102301 50 
여관， 일반 호텔， 요리점， 대석， 극장， 영화 

관， 무도장， 병원， 체육관， 학교 및 이와 102302 45 
유사한건물 
영화제작용 스테이지， 설내 A케이트장， 어 102303 45 
시장 및 공중목욕탕용 건물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차장 및 차고 

용 건물 

(1) 극약， 화공약품 등을 사용하는 공장 102304 20 
으로 부식하기 쉬운 건물 및 냉장 창 

고용 건물 

(2) 염， 칠레초석， 기타 조해성이 있는 고체 102305 25 
를 상시 장치하기 위한 건물 

(3)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외의 창고용 건물 102306 25 
(4) 기타 102307 30 

라.토벽조 
사무소， 점포와 하기 이외용의 건물 102401 25 

공장 및 창고용 건불 

(1) 극약， 염 ， 첼 레초석 기타 조해성이 있 102402 10 
는 _)1_ 치l깐 정치히기 위한 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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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분뷰 
중1nr1 Er ~‘-관 ‘tii- 구조 또는 용도 셰 9_ 내용년수j --. 

코 I二

{ 

(2) 기타 102403 15 

마.목조 
사무소， 점포와 하기 이외용의 건물 102501 25 

여관，일반호텔，요리점，대석，극장，영화 102502 23 
관， 무도장， 병원， 학교， 체육관 및 이와 

유사한건물 

영화제작용 스테이지 및 어시장， 공중 목 

욕탕용 건물 
102503 23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차장 및 차 

고용 건물 

(1) 극약， 화공약품 동을 사용하는 공장 102504 10 
으로 부식하기 쉬운 건물 

(2) 창고사업 의 창고용 건물 102505 15 
(3) 기타 102506 15 

바. 목골 몰탈조 사무소. 점포와 하기 이외용의 건물 102601 25 
여관， 일반 호텔， 요리점， 대석， 극장， 영화 

관， 무도장， 병원， 학교， 체육관 및 이와 102602 25 
유사한 건물 
영화 제작용 스테이지 및 어시장， 공중 목 

102603 20 
욕탕용 건물 1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차장 및 치 
_ .. -._"-'" 

고용 건불 | 
(]) 극약， 화공약표- 등~R 시-정허~: ~- ::}성-i J02()ü4 8 

。 5L Sl- 식 81 / 1 쉬운 ι1 -:，~-

” ” 



자산분듀 
으(I〉E 、1Lt 1 ;프r ~‘:~{i-ξ 구조또는용도 세 9 _ 내용넌수 --, 

코 I二

(2) 창고사엽 의 창고용 건물 102605 15 
(3) 기타 102606 15 

사， 간이목조 또는 간이 목 
102701 2 

골 목탈조 

가. 전기 및 조명설비 
축전지 전원설비 103101 6 

103. 건물 부속 기타의 것 103102 15 
설비 나， 급배수위생 또는 가A 

103201 18 
설비 

다. 냉방， 난방， 동풍 또는 
103301 10 

보일러 설비 

라. 승강기 설비 103401 18 
마. 앞에 열거한 설비 이외 

주로 금속제인 것 
103501 18 

의 것 (기타 건물부속섣 
기타의 것 

103502 10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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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Z느 、frI1 ErE • ~‘11r11 E「 구조훈는용도 셰 H 
자잔분-감 

내용년수 ~， 

코 I二

(나) 띤와조의 것 111118 :35 
(다) 기타의 것 111119 30 

(5) 기타의 궤도설비 111120 25 
정차장설비 111121 30 
전로설비 

(1) 철주， 철탑， 콘크리 E주 및 콘크리 E 
111122 40 

탑 
111123 20 (2) 기타의 설비 

기타의 선로설비 111124 20 

나. 철근 콘크리 E조 또는 
다리(교) 111201 20 

철골·철근 콘크리 E조 
암벽，잔교，방벽，방파제 111202 40 
턴넬 111203 40 

의것(앞에 열거한 것 
건독크 111204 30 

제 외) 
기타 111205 40 

다. 콘크리 E조의 것 (앞에 잔교，암벽‘방벽.방파제.턴넬 111301 30 
열거한 것은 제외) 기타 111302 40 

라. 연와조의 것 
방벽， 방파제 및 턴넬 111401 40 
기타 111402 35 

마. 석조의 것(앞에 열거한 
건독크 111501 40 
잔교，암벽，방벽 111502 40 

것은 제외) 
기타 111503 40 

바. 토조의 것 (앞에 열거한 방벽，방파제 111601 30 

ht.-λ}. ~ 철 것은 제외 ) 가타 111602 3400 
및 기타 금속조의 갓 교 11170] 

(안에 연거힌 것 F 제 조성- 렛 강첼판암교 ] 11702 25 
에 V :'~ ... 1 11170:) 20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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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Z 딘 H:1 근「 二’1ι: {L-; 도프r 구조 훈-는 용도 세 R-
자산분뷰 내정년수l -. 
슴f I二

다. 연와조의 것 (앞에 열거 제방 113301 40 
한 것은 제외) 기타 113302 35 

라. 석조의 것 (앞에 열거한 
제빙 및 상수도 113401 40 
하수도 113402 35 

것은제외) 
기타 113403 40 
제방 113501 30 

마. 토조의 것 (앞에 열거한 상수도 및 저수지 113502 25 
것은제외) 하수도 113503 15 

기타 113504 30 
용수관 

바. 철 및 기타 금속조의 것 (1) 주철관 113601 30 
(2) 깅철관 113602 20 
수조 및 기타 저조 

(1) 주철제의 것 113603 25 
(2) 강철제의 것 113604 15 
퍼I] 」U•• q ;x]; 으 ，무 E즈 113605 10 
기타 113606 40 

사. 목조의 것 (앞에 열거한 제방，수조 113701 10 
것은 제외) 기타 113702 15 

114. 기타의 」 철탑 114101 30 

시설 
가 냉송용 !E.-t:- 풍선용 시션적딩 안터1나 접지선 --1 --114102 10 

나. 경기장 또는 유원지 용 
A탠 E 

(1) 주쿄 천골 · 천근 콘크리 E조 푼 1 

시섣 114201 40 
l 는 진판관크버 E조의 깃 

- 39 -



기 ;bζ 1 tr1T 도f걷 5:~* 구조 또는용도 세 9. 
자산분듀 

내용년수 -, 
3I I二

(2) 주로 철골조의 것 114202 30 
(3) 주로 목조의 것 114203 10 
경륜장용 경주로 

(1) 주로 콘크리 E 바닥의 것 114204 15 
(2) 기타 114205 10 
기타 

(1) 주로 목재의 것 114206 15 
(2) 기타 114207 30 

다.정원 정원시설 114301 35 
금속제 

라. 가A 저장소 
(1) 액화가A용의 것 114401 10 

(2) 기타의 것 114402 13 
지하 공동조(부대 수조 포함) 114403 15 

마. 철근콘크리 E조 및 철골 연돌 114501 35 
· 철근콘크리 E조의 것 조선대， 제염용 침전지 및 오수처리조 114502 25 

(앞에 열거 한것은 제외) 기타 114503 40 
바. 콘크리 E조의 것 광업용 폐석처리장 114601 5 

(앞에 열거한 것 제외) 기타 114602 40 
연돌 및 연도 

사 연와조의 것 (앞에 열거 (1) 염소， 크로루수루 혼산등 섬한 부식성 114701 8 
한 것은 제외) 가스의 영향을 반는 것 114702 25 

「커다→ • 114703 35 
이. 석조의 갓 (앞에 열가한 가티 

깃온 제외) 
114801 40 

- 40 -



~~* 」까、-、 ILl 프 T르r 구조 또는 용도 세 Lτ 
자산분류 

내용-년수 •’ 코 1二

자. 토조의 것 (앞에 열거한 
기타 114901 30 

것은 제외) 

차. 철 및 기타 금속조의 것 연돌 및 담벽 114902 10 

(앞에 열거한 것 제외) 기타 114903 40 

카. 목조의 것 (앞에 열거한 가축 또는 가금 사육장 114904 8 

것은 제외) 기타 114905 15 

파. 앞에 열거한 것 이외의 주로 목조의 것 114906 15 
것 및 앞에 구분되지 

기타 
않은것 

11490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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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 박 

] ;I[; i Ir:1 T 도T 
-까i、~~* 구조 훈는용도 써 --l1-1-

자산분-륜 
내용년수 

코 I二

13. 선 박 131. 강 선 가. 선박법 제 7조 내지 25 어선 

조의 적용을 받는 강선 (1) 총톤수 백톤 이상의 것 

(가) 원양어선(포경선， 탐경선， 예경선， 131101 9 
참치선 동) 

(나) 기타 131102 11 
(2) 총톤수 백톤미만의 것 
(가) 원양어선(포경선， 탐경선， 예경선， 131103 7 

참치선 동) 

(나) 기타 131104 8 
으” 〕;ζ」서 ~ 131105 15 
。t’ 효 U동 :=Eλ ~ 131106 12 
수중익선 및 공기부양선 131107 8 
카페리선 131108 11 
기타 131109 18 

나. 앞에 열거한 이외의 강 
준설선 및 자갈채취선. 발전선 131201 8 
어선 131202 9 

선 기타 131203 12 
132. 목 선 가. 선박법 제7조 내지 25조 어선 132101 6 

의 적용을 받는 목선 약기퓨 티조-선 l321021 80 
132103 

나 앞에 열거힌 이외의 꼭 준설갤뀔 찬긴채펀샅← → ← __ --1---=132201 L_~ 
이 선 ]32202 6 

시 | • _ .. --- _-- ~~=:J칸관섣oj --- i------ ) /1 ι1- 1322m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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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량운반구 

종분류 5、→1Iir1 Er 구조 포는용도 세 9_ 
자산분듀 

내용년수 -, 
:R I二

14. 차 2J= 141. 궤도차량 
철도용 또는 궤도용 차량 

전기 또는 증가기관차， 전동차， 내연자동 

운반구 차(제어차 및 부수차를 포함)， 화물차， 강 141101 15 

철색 도용 차량 

가공색도운반기 141102 10 

기타의 차량 141201 5 

142. 자동차 가. 운송사업용， 대자동차 승용차(지표 등) 142101 4 

사엽용 또는 자동차교습 버 A(봉고 포함) 142102 4 

용의 차량운반구 E 럭등 기타 142103 5 

승용차， 지표 등 142201 5 
나. 기타 자동차 화물자동차 142202 4 

(A에서 열거한 용도 이 버 A 142203 5 

외의 것) 모터사이클 142204 5 

기타의 것‘ 142205 5 

다. 특수자동차 소방차，구급차，렌E 켄차，살수차，방송선 142301 5 

(여기에는 기계장치섣비 전차， 이동무선차， 도쿠리후E모오타A워 

에 열거된 자주식작업용- 터， 농경작염용견인차 및 제섣차， 탱크차， 

기 제는 포함되 지 않았음) 전애치 침대차‘ 영구차， E 럭 「믹서 j 기 

! El- 꽉-수치 채쿄 조럼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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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걷 iir 1 ;;r! 」까-‘걷 ~ 프T로r 구조 훈는 용도 쩌 E-1L 
자산꾼듀 

내용년수 
도1 I二

최대이륙중량 100，OOOkg이상의 것 143101 10 
143. 항공기 가. 비행기 최대이륙중량 1 ，500kg이상-100，OOOkg미만 143102 6 

의것 
훈련용 및 허용 이륙중량이 1，500kg이하 143103 2 
의것 
기타 143104 2 

나. 기타 항공기 「헬리곱터」 와 「그라이더」 등 143201 3 

가. 사업용-
자전거와 랴어카 144101 4 

144. 기 타 견인차 144102 4 
차 량 자전거 144201 3 
운반구 나. 앞에 열거한 것 이외의 광산용인차， 탄차， 광차， 화차， 

기타 차량운반구 (1) 금속제인 것 144202 6 
(2) 기타의 것 144203 4 
도록크 

(1) 금속제인 것 144204 5 
(2) 기타의 것 144205 4 
기타 144206 5 

(1) 자주능력이 있는 것 144207 6 

(2) 기타(리야카 등) 14420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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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공구와기구비품 

중분류 소분류 구조 포는 용도 세 .!2. 
자산분류 

내용년수 -, 
코 I二

15. 공구와 151. 공구와 
가. 공구: 주로 기계 또는 

활자 151101 2 
기 구， 기 구 

장치에 부착시키거나， 공 
기타 

비 품 (1) 주로 금속제인 것 151102 6 
장의 현장작업에 손으로 

직접 사용 하는것 
(2) 가타의 것 151103 3 
(3) 금 형 151104 2 
도량형기 151201 5 

나. 기구: 주로 그 자신이 시험 또는 측정기기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1) 도자기제， 유리제의 것 151202 3 
공장의 현장작업에 간접 (2) 주로 금속제 151203 5 
적으로 사용되는 것 (3) 가타의 것 151204 3 

봄베 

(1) 용접제 151205 6 
(2) 단조제 151206 8 
드럼관， 콘테이너， 기타 용기 151207 3 
이용 또는 미용기기， 기타의 것 151208 7 
어구 및 어선용구 151209 2 
사무용기기 및 컴퓨터 151210 5 
전화섣비， 기타의 통선기기 151211 10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 가가 ---- "-- 피21§ → ~.- -.- 강 -

「마챈네간킹페l] -P:폐-굉-한-핏 빚 낀[형 기→구←←→←- -- ------- - !「 - -1 I5마l22il43 ! j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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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Hr-En- 5 ‘-I1!i--1 도1프- 구조 또는용도 째 ---r-·11」--
자산분관-

코 [ 
내용년수 

기타의 광고가구 

(1) 주로 금속제인 것 151215 10 
(2) 기타의 것 151216 5 
「렌트겐」 기타의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1) 이동식인 것 151217 3 
(2) 기타의 것 151218 5 
소독 살균용， 수술기기 151219 4 
조제기기 151220 5 
치과진료용 「유니트」 151221 6 
광학 검사 기기 151222 7 

기타 의료기기 

(1) 도자기 또는 유리제인 것 151223 3 

(2) 주로 금속제인 것 151224 9 

(3) 기타의 것 151225 4 

152. 비 r IIr 금고 

경 
(1) 수제금고 152101 
(2) 기타의 것 152102 
사무용 탁자， 의자 및 캐비넷 

(1) 주로 금속제인 것 152103 10 
(2) 기타의 것 152104 5 
응접셀， 침대 152105 8 

; 선연장 및 진띤 1 「커l 이즈 →| 15210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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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설가계청 

중분류 내용년수 까，- H 도프 
~걷::"Tr 

R-. 츄
 드
 

f
런
 싸

 코 16. 건 설 
가계정 

구조 또는 용도 

다음에 열거하는 모든 미 완성 의 자산은 160000 

건설가계정에 포함하여 기입한다. 

(1) 공사가 완료되어 검수인도를 받은 자 

산으로서 아직도 건설가계정에 계상 

되어 있는 자산 

(2) 법인이 직영공사 또는 자가제조로 취 
득한 미완성의 자산 

(3) 제작 또는 건설을 타언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그 원재료 및 자재 동을 현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원재료 또는 그 

자재 동의 대가가 건설가계정에 계상 

되어 있는 경우 그 대가액 

(4)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제작 또는 건 

설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 기 

지급된 공사대금의 건설가계정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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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계걷}치( 한국표준산엽분류에 따라 자산을 분류한 것언비- 당해기관이 속한 산업분류에 따라 기계장치-를 기입) 

자산분-판 내용-산 입 산 염 산 염 용 도 별 섣 ul 셰 목~ 1 ul 고 코 E 년수 
내 n 근 ?C- ]:I_"?_ b Jo!근 

'-!.--Tr -ó -,c -rr ~r'-r 즈 120101 I 12 
A. 농 업， 101. 농 업 011. 전기모타 (2동) 

수렵엽， 및 관련 작물생산업 가. 원동기 전기모타 (3줄 I 120102 I 14 
임 엽 서비A엽 012. 

축 산 업 디젤엔진 석유발동기 120103 I 10 
013. E 랙터 

복합농업 가솔린석유 (공냉 I 120104 I 6 
014. 엔진 

조 경 업 가솔린석유 (수냉 I 120105 I 7 
엔진 

동력경운기 120106 I 8 

기 타 120107 I 5 

경운기， 쟁가 및 로타 120108 I 6 
나. 경운정지용 라 심경기 

E 랙터， 쟁기 및 로타 120109 I 10 
리 디스크해로우 

기 타 120110 I 5 

동력 이 앙기 120111 I 6 
1 다. 이앙 및 수확 조제바이더 ----+ ! • -_ .-t120-112' • •• 7 

띠
 써 



산 업 잔 암l 잔 엽 
용도별섣lJl 세 R.. ul Jl 

자산분류 내용-

대분류 으。ζ 11rIr1 도걷「 -1l~-113I-L 프 l르 l 
-, 

3I I二 년수 
콤바인， 동력탈곡기， 120113 8 
선과기 및 착색기， 순 

환식건조기 

평면식 건조기 120114 10 

가티 (휴대용 동력 120115 5 

예취기， 풍구 등) 

메뉴어 A 표레더， 12016 10 
라임쏘우어，부로드 

캐A터，그래인E 렬 

라. 시비파종 육묘파종기 120117 6 

벗집절단기 120118 7 

기타 120119 5 

양수가 120120 10 

마r. O QE -A「 디 I] 이 | 얀 U 
타셜식펌표， 

120121 6 
동력이앙기 

가타 120122 5 
동펙분무기， 고성능 120123 8 

lll. 빙제 및 지1 초 j Jj llL71 (수도정 맛 괴 
γ 'î' 1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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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l 산 업 산 엽 
용도별설1:11 쩌 .!2.. 

자산분류- 내용 
J!. 

대 i Iri1 Er 중분류 」까、::.~{츠r 
• 1 

코 c 년수 

인력분무기， 제초기 120124 니 「

(인력 및 동력)， 기타 

사.운반 
경운기 E 레일러 120125 8 
E 렉터 E 레일러 120126 12 
동력제숭기 및 120127 12 
가마니틀 

아. 농산가공 동력고구마절단기 

인력제승기 및 120128 5 
가마니틀‘ 기타 

언력밀봉분리기 120129 10 

착유기， 선람기， 육추 

자.가축사용관리용 기， 가금부화기， 검란 120130 7 
기 

사료절단기， 분쇄기， 
120131 5 

혼합기，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 120132 8 
차. 기 타 

기타 120133 5 

015. 주로 금속제 인 것 120134 14 
즈걷I느 E 13j 。l1i 

i 기 티- | 120135 I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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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임 산 염 산 엽 
용도 I월섣 "1 새 I-F1- 띠 고 

자잔분류 니I-~-

내분듀 'ò-~-i드1- ~ι걷 ~{i- 코 c 년수 

02. 임 엽， 020. 주로 금속제인 것 
120201 14 

벌목 및 관 임업겔목 (전기드릴) 

련서비 λ업 및 관련서 기타 120202 7 
비스엽 주로 금속제인 것 

(전기톱) 
120203 14 

기타 120204 7 

주로 금속제인 것 120205 14 

기타 120206 7 

B. 어 엽 05. 051. 
주로 금속제인 것 120501 14 

일반어업 일반어엽 

기타 120502 7 

052. 
진주양식섣l:l1 120503 4 

양식업 

주로 금속제인 것 120504 14 
기타설비 

기타 120505 7 

C. 광 업 10. 101-103. 광업권을 제외 121001 5 
석탄광업 무연탄， 갈 

석탄광업설 II I 
하고광산용 

탄， ‘토탄광 사텍， 갱도외-

엮 
(가공색도섣버 포함) 

.!iõ_석 채취-잉-

; ;;1’ /1、 o 피-E- alr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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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산 업 산 엽 
새 u1 고 

자산분{i- 나l 정-
용-도변섣 u1 I-E1 

대푼류· ~1::J 프 ~、-、H,: 1 근r 코 c 년수 -õ•>C T'-

.zl ,'t- 필착용기겨l 기구 !E-c 11. 111-112. 
121101 4 

및 천연 원유·천연 굴착용 및 굴착용 철 
「가A」 「가스」 채 관 
채취업 취업 및 관 
12. 우라늄 련서비A엽 탱크 121102 12 
및 토륨광 120. 
엽 우라늄 및 

기타 
광업권 및 

121103 8 토륨광업 갱도를 제외 

13. 131. 
광업권을 제외 

금속광업 철광업 
금속광업설비 (가공색도설비 포함) 하고 광산용 121301 7 

132. 
사택 ， 갱도포함 

비철광업 
14. 141-142. 

유황광업설비 광업권을 제외 
기타광업 토사채취및 

(제 련 또는 가공색도설비 포함) 하고 광산용 121401 6 
기타광엄 사택， 갱도와 

기타 비금속광업설비 ?래채취용 자 
122902 

(석변광업 포함) 산포함 

D. 제조업 15. 151-154. 식육， 식조 또는 계란처랴가공설비 121501 8 
음식료품 식료품 

유처리 또는 유제품 제조설비 
제조업 제조업 발효유 포힘 121502 8 

(접 유섣비 포함) 
- _ •. _ ----_ ... -‘·• ‘ 

수산연제품 또는 한천 제조설비 121503 7 

기타 수선뭔가공섣비 121504! 7 

! 고l 선 또늠 치l 소치떠 71-공션 l11 121505‘ L j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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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여。-(뉴
 

t-
‘。

co 
σ
3
 

co 
co 

강
3 

~‘ 
σ

〉
-

예 
o 

。
1

co 
중
 
,!J 

，
녁
 

...... 
...... 

...... 

며느 
니

l 
펌
 
임
 

「‘
뽑 

용 
ζ
〉

-
에 

r
、3

。
1")

연
‘ 

Lî.I 
t
。

「‘
。
。

~
예
 

’
{
 

F
넉
 

...... 
-
녁
 

F
녁
 

...... 
-
셔
 

F
껴
 

α
1
 

Lî.I 
α
3
 

α
1
 

Lî.I 
α
1
 

α
1
 

α
3 

Lî.I 
갖;J 

F
녁
 

...... 
...... 

...... 
~
셔
 

~
녁
 

F
서
 

...... 
-
녁
 

-
에
 

...... 
F
녁
 

...... 
N

 
r

、1
r

、1
N

 
δ
3
 

。
1

r
、3

N
 

NF
{

 
r，-Q에 

。
3

。-
-34

c\{]
c\녁

c\'1 

’t 
며
 

-
녁
 

~
에
 

...... 
-
에
 

...... 
-
녁
 

...... 
’
『

...... 

뎌
 

'$'" 

껏
〈
 

머「 
F 

K
 

'$'" 
엽
송
 

미
 

갖
띠 

세
「 

향
 

rr 
'õí 

띠
 

닙
r 

머
 

닙
r 

머
」 

~
\
 

K뉴 
「\

써
 

갖
띠
 

염
r
 

써
 

..., 
걷융
 

KI 
..., 

{
-*-

τ
r
 

홈
m
 

{-<
-

‘
,-

~
 

여
 

t 
:-IJ 

rt:\-
'K

 

윤
 

갖
띠 

'-
며
 

며
 

'-
~
 

맞
띠 

。

훨
미
 

';!l 
써
 

갖
띠
 

';!l 
:’r

-

~
띠 

꺼
。
 

맞
띠
 

버
 

î 
써
 

버
 

추
융
 

-ri\. 
버
 

써
 

「느
 

여
。
 

맞
띠
 

*융
 

{
띠
 

** mFj 
뼈
 

{
며
 
뼈
 

-
며
 
다
。
 

염
r
 

*
。

써
 
뼈
 

맞
띠
 

{
口

망
u 

캉
」
 
망

u 

버배 
mþ 

〈꺼 
【κ
-

써
 

써
 

써
 

.l!。
써
 

口
K

 
';!l 

며
 

걷
융
 

K
 

-κ‘-
E

 
때
 

머
디
 

하 써r 
'õí 

갖
띠
 

갖
nJ 

õ
í 

~
 

써
 

1써
 

-κ
:
'
O
~
 

며
 
~
 

띠티
 

m누 
닙
r 

해
。
 

。
~닐j、(" I 

~~ 
삐
。
 

7때
 

갖
「
 

파
J 
갖
띠
 

κ
 

K<' 
추
캉
 

1f.J 
K

 
-〈」-

〈뉴 E
 

슴:::。 
중
 

l찌
 

Õ
-I 

ri누 

갖」
I 세닝 

õ-l 
r~늠 
Z꾀 

갖
;J 
뻐
 

Õ
-I 

1\1누 
Z써 

갖
;J 
윤
 



산 엽 산 엽 산 업 
용도변섣비 세 I닝L lJl 고 

자산분판 내용 

대분류 ~-!l-i즈r 그 A‘::.~*즈 
--, 

도l r.: \:14-

동식물유지제조 또는 정제설비 
「마아가린 j 제조설 

121521 11 
비를 포함 

결빙권 또는 동결팬 121522 3 
냉동， 제빙 또는 냉장업용설비 

기타의 설비 121523 11 

두부류 및 기타 두류처리가공설비 121524 8 

사료 제조섣비 기타의 설비 121525 9 

기타의 식료품 제조설비 121526 13 

155. 유산균음료 제조설비 121527 8 
음 료 

제조업 청량음료 제조설비 121528 9 

맥주 제조설비 121529 12 

청주 제조설비 121530 11 

가타의 주류 제조설비 121531 9 

기타의 음료 제조설비 121532 11 

16 닦배 ]60 . 담배 

제조입 1 .";(11 조엮 덤배 제조섣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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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싼 임 ’ 산 업 
용-도 별 섣 띠 새 I-E1 Jl 

자산분류 내용 

대-iiF d ;l으 {~’l:T ;프r 5 ‘-i HI:1 E「 코 1:: 년수 

17. 섬 유 171-173. 생사 저l조섣 u] 121701 9 
제 품 섬유관련 

제조업 제조업 방적설비 121702 9 

합성섬유 선축가공사 제조섣비 
열처리가공설비를 포 

함 
121703 7 

기타의 사제조업용 또는 연사업용설 
기타의 설비 121704 10 

비 

직물설비 121705 9 

「메리야A 」 및 「메리야A」 생지편， 쉐타편직설비 
121706 9 

장갑 또는 양말 제조설비 포함 

모 또는 합성섬유제품사 또는 면사섬 압축용전극판 121707 3 

유 염색가공설비 기타의 설비 121708 6 

섬유벽지 제조설비 121709 9 

기타의 염색가공 또는 완성섣비 121710 6 

나염설비 121711 7 

소모， 탄환양모， 울톱， 견「랍페니 J • 
121712 9 

반모， 제면 및 재생면 제조섣비 

망 또는 조뉴 제조섣비 121713 9 
w. '_ . _ _ 

「렷센레이A 기」 121714 
「레이 ?-:J 지1 조선 "1 -, -_._--- - _. __ •• 

711斗의 선1:11 i 1217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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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엽 산 업 산 업 
용도별섣비 세 I-E1 

자산분관 내용 1 
고 

년수 대{t-i} 3 ;z-;11Ei T 도츠r -까i‘~-!1년1:1 곤「 코 1:: 

「펠 E 」 또는 「펠 E 」 제품 제조설비 121716 9 

고공품 (벗집으로 만든 제품)제조섣비 121717 7 

부직포 제조설비 121718 8 
기타의 섬유제품 제조업설비 

기타 121719 11 

18. 의복 181.182. 
및모피제 의복 및 

봉제품제조섣1:11 121801 6 
품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19. 가죽 191. 가죽 
제혁설비 121901 8 

가방및신 가방，마구 

발제조엽 류제조업 
제혁 및 혁제품 제조설비 

혁제품 제조설비 121902 10 

192. 신발 가죽신(단화， 장화 등) 특수용신발(작 
제조업. 엽화， 등산화， 축구화 등) 제조설비 

121903 10 

20 .목재및 1201. 목재 
나무제품 가공업 

제조엽 202. 나무 제재섣비， 혈크 및 콜크지l 품- 제조션비 ]22001 9 
i[띄 :..;J 규'>~ll : ;:" , .f--'-~ --_ • • ' ' 11 

‘;-;,11 인 ; '-1' /- 주 

잉
 ω 



산 업 산 업 산 업 
용도별설비 새 12.. ul 

자산분판 내용 
고 

대분류 중분듀 5:~ii' 
- , 

코 c 년수 
21. 펼표 210. 펼 E 「펠프」 제조설비 122101 11 
다;R1 종이 q?<1 종이 

제품 제품 수제한지 제조설비 화지를포함 122102 6 

제조업 제조업 가공지 제조설비 122103 11 

기타 제조설비 122104 11 

종이제품 제조설비 사진설비 포함 122105 9 
22. 출판， 221-223. 「모노타이표」 사진 

122201 
인쇄 q?‘1 인쇄출판 엘간신문지 인쇄설비 또는 통신시섣 

5 

기록매체 q?<1 관련 기타의 설비 122202 10 

복제업 사업 인쇄설비，제본설비 122203 10 
사진제판업용설비 122204 7 
복사업용설비 122205 6 

23.코크A 231-233. 폐유재생산 또 122301 7 
，석유정제 코크스，석 석유정제설비 '- 구리A유제 '"c' 

품및핵연 유정제품， 조섣비포함 

료제조업 핵연료 「핏치 」 「코우크A 」 제조설비 122302 6 

제조업 연탄， 조개탄류 또는 석탄제품 122303 7 
제조설비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 122304 11 
24 화합 241. 기초 「피크리산」 기타 「니크로그리세 

물 및 회 화합물 가. 유기화학제품 제조염 폭약원료의 제조설비 린」 쓸 포함 
122401 3 

헥제품 제조엽 민 -~ :;-종-깐-뭔， 가다- ’ 코오루 턴」 3，F J듀.'원- ‘ ------". _ ... ‘ • 

제조임 , fl -lt~_ 세 세조선 ll] 가 더 f 단」 기l 의악관- ! l22402 ! 1 6 
J세조선 1 1] 쉰-포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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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분쉰- 내용 산 업 산 임 산 업 
용도 1전섣비 ...\11 R- u1 고 

c 1E- -ιr‘-
-, 

코 대 H 끈 ;ι 1cI 2 
-까L、~{ 끈「 ;L--rr õ >c-rr 

「테레후탈」 
「카 표로락탐」 「시크로헥시논」 또 

산 「디메칠」 122403 6 
는 「테 레후탈」 산 제조설비 

을 포함 

탄화수소의 염화물， 취화물 또는 불 
122404 6 

화물 제조설비 

타항목에 열거 「메타놀」 「에타놀」 또는 그 유도 
122405 6 

체 제조설비 한 것은 제외 
기타의 「알콜」또는 「케톤」제조설 

122406 7 
비 

「아세 E 알데이드」 또는 초산 제조 
122407 6 

섣비 

「시크로핵실아민」 또는 「시코로핵 
122408 6 

섣섣파민| 산염 제조설비 
「오λ토E 엔 서포아이 ~J 또는「사 

122409 7 
2".:..L..x.., 윤~ L ’“一

카린|제조설비 

「아민」 또는 「메라민」 제조설벼 122410 6 

염산， 석탄산 제조설비 122411 6 

개미산(의산) , 수산， 주석산(주석산염 
~_5~ 포~-n 호비-사 구여사 , r-"c; ‘ 1 1 1 • ....:s_ -, 1....: . I l ---=- "-‘ ’ | 탄년 J l 122412 7 

! 산 g:_ T.-: 꽉식 자신- 제 조선 l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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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엽 산 잔 엽 
용도별섣 ul 세 l-i11- ul ~I-산문-쉰 내용 

대분류 ;&X→~{l-{ 준흐「 ~、::~ 프 1三r
..1:'-

5I .-:: 년수 

「아크펠」 「니 E 멸」 또는 「아크렬 
122413 

」 산， 「어lA 텔」 제조설비 

석탄「가A」오일「가A」또는 석유 

를 원료로 하는 방향족 122414 7 

기타의 화합물 분랴， 정제섣비 
석유 또는 천연「가A」를 원료로 

하는 「에치렌」 , 「표로피렌」 , 「표치 
122415 8 

렌 J , r부타딘엔J , r아세틸렌」 제조 

설비 

기타 유기화학제품 제조섣비 122416 9 

나. 무기화학제품제조업 

소오다회， 염화「암모니움J , 가성 「 122417 6 

소다|가성 「가리|제조섣비 
황화 「소오다J , 무수황초， 청화 r소 

122418 6 
오다 I , 과산 「소오다 | 제조설비 

탄산「마그네숨」제조설비 122419 7 

황산철， 유화 제조설비 122420 61 

-켜rI -'-λ- ， 오 ~5κ一， 。Ij] 」λ-， j 1굉~~→ !f→r1→二 오 ←1-'-ι→-동←} 
122421 

함fi- 제조선 lq 

I~난1- ， /1 1:'1 의 4! 상l 띤 t: 지L{~선 lq I 122c:J ι~2 !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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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엽 산 업 산 엽 
용- 도 l겔 섣 l끼 채 I-l1 u1 

자산분과 내용 

대분류 드&X‘11!l:1 E1-
고 

년수 →!、:: -M.-프 ”르 3i r: 

염회인 제조설비 122423 5 

인산 또는 황화언 제조설비 122424 6 

무수 「크롬」 산 제조설비 122425 6 

초산은 제조설비 122426 6 

「카바이트」 제조설비 122427 7 

활성탄 제조설비 122428 6 

기타 무기화학제품 제조섣비 122429 9 
다.합성수지 r 표라A틱」 물질채조 

엽 

염화「비니리텐」계 수지， 초산「비 
122430 6 

닐계수지」 「포리에치렌」 「테레후 

라레 E」계 수지， 불소수지 또는 규 

소수지 제조설비 

기타의 합성수지 또는 합성고무 제 
122431 7 

조설비 

라. 화학비료제조엽 
122432 8 

「암모니아| 제조설비 

횡산. 초산 제조섣비 122433 7 

7]타회한u] 꾀- 지l 초선 11] 12243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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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엄 산 ~ I 산 염 용-도밴 산 111 새 1..ι j [ 
~t잔꾼~i- 나1 -용 

대":iL-김- 으。즉 ; 1r· T ;프’- • ιι:::~-{} 
-, 

jf 1:: 댄수 --‘’----_._. .---.------ -- ---‘ -----‘-_._-_._-

배합비 료， 기피·비표 제조섣 li1 1224:.35 1 ] 
--뉴-_._._-- - ----------- --------….‘ 

11l-. 농약제조엽 
122436 7 

농약 제조설비 
뉴--- -----

242. 가. 도료， 영료 둥 채조엽 

기타 도료 및 영크 제조설비 
122437 8 

화학제품 
염료 또는 안료 제조섣바 122438 6 

제 조 업 

나염제 또는 표백제 제조섣비 122439 6 

냐. 의약품 제조업 
122440 7 

의약품 제조설비 

시약 제조설비 122441 8 

다. 벼 누， 세정째， 둥유져 및 화장 

품쩌조업 122442 8 
벼누 제조설비 

경화유，지방산 그리세린」제조설비 122443 8 

~i초l세제 또는 겨1 면활성세저j 세조 i一“‘ -

122444 6 
섣비 

--------“ ----_._--------- ._-- -_.--… … - -_ .. _--- -.’ -_ ...•. _----_. --- - -----“‘--- “-- ’._, -

1 회 장J·7- 지l 조선 11 1 ‘ 12244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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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엽 산 엽 산 엽 
용도별섣 "1 ^B I-E1 u1 고 

자산분류 내용-

대분듀 3 ;i:〔년 1*:T ;1r ~‘二 11Li 1 도츠r 코 c 년수 

라. 가타화학제품 채조설u1 
122446 6 

화학 및 폭약 제조설비 

합성수지용 안정제 제조설비 122447 6 

유기고무약품， 사진약품 또는 인조향 
122448 7 

료제조설비 

화공전분 제조설비 122449 9 

「카본블랙」 제조설비 122450 8 

접착제 제조설비 122451 8 

사진펼름， 기타의 감광재료 제조설비 122452 7 

자기테이프 제조설비 122453 7 

「제 라틴 J r아교」 제조설비 122454 6 

양초 제조설비 122455 7 

7 1 티-의 화핵공엽제퓨- fill 조섣비 122456 I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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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염 산 엽 산 염 
용-도별섣 ul 세 9- ul 고 

자산젠-듀 내용 
대 H 근 ] ;3ζ _1년1:1 Rl- ~、-11Iir 흐 1El1 

-, 
코 1-:-::: 년수 ~'-'':''-Tr 

243. 
재생인조섬유 제조설비 122457 7 

화학섬유 

제조엽 반합성섬유 제조섣비 122458 7 

합성섬유 제조설비 122459 7 

25. 고무 251. 
사고무 제조섣비 122501 8 

다;R1 플라 고무제품 

A틱제품 제조업 자동차용 고무 「타이어」 제조설비 122502 9 
제조업 

기타 고무제품 제조설비(고무신 제조 
122503 9 

섣비 포함) 

252. 플라 발포 폴리우레탄 제조설비 122504 8 
A틱제품 합성수지 성형가공 또는 합성수지제품 122505 8 
제조업 가공섣비 

26. 261. 
용해로 122601 4 

비금속 유리 다;x1; 
판초자 제조설비 

광물제품 유리제품 기타 설비 122602 12 
제조업 제조업 「←

도가니 또는 일일로 
광학초자제조 

122603 3 
별반권二함 

기타의 초자제품 제조섣비 L 

j 기타 섣 li] 122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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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엽 산 엽 산 엽 
정도별젤 ul 세 I-E1 1I1 ^t{l-→{t!-{~ 내용 

고 
대분관- ~{1-=-{르T .1:딘 1j:1 도，- 51 c 년수 

269. 기타 도자기， 도가절연체 및 절연부착물 제 도염요 122605 5 
비금속 조설비 

「턴델」 요 122606 6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의 요 122607 7 

기타의 설비 122608 11 

구조점토， 내화물제품 제조섣비 도염요 122609 5 

「턴넬」 요 122610 6 

기타의 요 122611 7 

기타의 설비 122612 11 

「시벤트」 제조설비 122613 11 

기타의 「시벤 E 」 제품 제조설비 이동식제조 또는 가 

섣설비 및 진동 가압 122614 7 

식 성형설비 

기타의 설비 122615 11 

석탄 또는 고석회 제조설비 122616 7 

소성로 122617 5 
석고 「보 E 」 제조설비 t-- • • -_ . 

기타의 설비 122618 11 

소성로 및 기타의 넙- l 122619 7 
가티-의 u] 금속 관뭘제품 제조염 t--→~_ .. _--- • • • - →--1-i죠 

기더 으1 선 11] ’ 122620 

n 



산 엽 산 업 산 엄 
용도별섣비 써 .5'- 고 

자산푼류 내용 

대 1HE-1 Er 으&Z-、 1!i:T Er .h J‘ir1 Rr 
-, 

코 c 년수 

27. 제1차 271. 제철설비 122701 7 
금속산업 제 1차 

철강산업 제강설비 122702 7 

철강단조설비 122703 9 

합금철 제조설비 122704 9 

열간압연설비 122705 7 

냉간압연 또는 냉간성형설비 123706 8 

강관 제조설비 122707 9 

철강신선 및 연선 제조설비 122708 9 

철강열처리설비 122709 9 

철강표면처리섣비 122710 8 

기타 철강엽용설바 122711 9 

272. 제 1 비철금속 제련섣비 122712 9 
차 비철 

금속산업 
비철금속압연 · 압출 또는 신선설비 122713 9 

전선 r케이블」 제조섣비 122714 9 
- ‘ ----------- .- --- ----- ‘-“-_ .. _-

급속분맏 훈는 박 (입면에 의한것 
122715 

1 제에 )제갓:선 1 1] 

η
 



산 엽 산 염 산 업 
용도별섣 u1 세 E-1L 띠 고 

자산분류 니l용-

대딘 H:1 R「 으6Z드 1 ill: 1 Er ~걷 1jr1 Er즈 코 c 년수 

분말야금제품 제조설비 122716 

273. 금속 철강주조 및 철구조물 제조설비 122717 81 
주조업 

연속주조 및 강편 제조설비 122718 71 

비철금속 주물 제조설비 122719 8 

28. 28l. 289. 
금속기계， 공구 및 도구류 제조설비 122801 9 

조립금속 구조금속 

제품제조 제 품， 
못， 냐사， 라베 E 또는 A 표링제조용 

업 기 타 
설비 금속제 식탁용품 제조설비 도금 122802 9 

조립금속 
설비 

제품제조 농엽용기구 제조설비 122803 9 

엽 기타의 끔속제품 제조설비 122804 11 

29. 기타 291-293. 
「보일러」 제조설비 122901 10 

기계 및 기 계， 

장 비 기 구 「엔진 J r터어빈」 또는 수차 제조설 
122902 9 

제조엽 제조업 1:11 

건설기계， 광산기계 제조섣비 122903 9 

윈동기 제조설비 122904 9 
r--• • ‘ ’ ‘ i ‘ -

i 금속공적가계 제조설비 122905 

견
 



잔 업 산 업 1 산 엽 
용-도 1첼섣 111 세 _9_ u1 고 

자산문듀 내용 

대분듀 으&t느 11rI1 E1- 」ι、-]1riTE「
-, 

코 I二 \'!~ 까"-

재봉기， 재봉기부분품과 동 부속품 
122906 10 

제조설비 

펌표 제조설비 수합기 포함 122907 10 
강구 또는 「베어링」 및 동 부분품 

122908 9 
제조설비 
무기 제조엽설비 122909 9 
기타의 기기 또는 부분품 및 부속품 

122910 10 
제조섣비 

30. 사무. 300.사무. 「컴퓨터」 와 동 관련기기 및 동 부 

회계용기 회계용기 분품 제조설비 123001 5 
계제조업 계제조업 

31. 311-319. 전구， 전자관， 방전관 제조설비 123002 7 
전기기계 전기관련 

전기계측기， 통신용기기， 음성주파장 
q;R1 전기 제 1 I5I「

치，영상주파장치 가타의 전자응용기 타항에 열거한 
변환장치 제조엽 

가와 동 관련기기및 동 부분품 제조 것은제외 
123003 7 

제조업 
설비 
반도체소자 및 동 관련부분품， 반도 

체박판， 반도채재료 제조설비 집적회 123004 6 
로 제조섣비 

32. 영상， 321-323. 레코E 제조섣 11] 123005 9 
으p 찬 。 다 ;R] 전자관， 

동선장비 풍선기가‘ 건전지 제조섣비 
전지제조설비 

123201 8 
포힘 

제조업 칭쫓;} 간 [-I-~l~，l- I /\1]J·(- 채도낀 11] 12:1202 / 

m 
H 



산 엽 산 업 샤L 염 용용- 도 별 섣 ”비 J.새u ~모E 버 고 x자}산분쥔- 내용 
대 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코 I: 년수-

기타 전기기계기구 또는 동 부분품 123203 I 8 
제조설비 

33. 의료，1331-333. 시험기， 측정기， 계량기 제조설비 123301 I 10 

정밀， 광 의료，시계 의료용 또는 이화학용기가 제조설비 123302 I 10 
학기기 ，광학기기 「렌즈 팡학기기 또」 동 부분품 
및 시계 제조업제조설」비 τ~ 0 , ïrOI I 123303 9 

제조업 
기타 정말기기 제조설비 123304 12 

34. 자동 341-343. 
차 및 트 자동차. E 자동차 및 동 부분품 제조설비 123401 I 8 

레일러제 레일러.자 

조업 동차부품 자동차수리 업용 설비 123402 I 11 
제조엽 

35. 기타 351-359. 철도용 및 궤도용차량 또는 동 부분 123501 I 11 
운송장벼 운송장1:11 품 제조설비 

제조업 제조업 자전거 또는 동 부분품 및 부속품제 도금설비 123502 I 6 
조설비 기타의 설비 123503 11 

강선제조 및 동 수리설비 123504 I 8 
-----•- _ .. _--_ .. _------

목선제조 및 동 수리설비 123505 11 
--“… • -.'-_._--------_._--‘ - - --‘ · ‘ 

항공기 및 동 부분품 제조섣비 1 123506 1 9 
. .1 •••( 

기타 운수장비 제조섣비 수임 71 갚힌 123띤 냐L 

τ
 
ω
 



잔 업 산 업 산 엽 
용도별섣비 세 도-1[ 고 

자산분류 내용 

대분류 3 ;a:-; irl1 EEr 5:、~fi- 코 c 년수 

36. 가구 361.369. 목재품 제조설비 123601 9 
및 기타 가구 I?iR1 악기 제조업 123602 10 

제조업 기타 완구 제조설비 123603 9 

제조업 만년필 r볼펜」 연펼 r샤표펜슬」 
123604 10 

펜촉 제조설비 

회화용구 제조설비 123605 10 
단추 제조설벼 123606 8 

진주가공설비 
귀석 또는 반귀 

123607 6 
석 포함 

가발 제조설바 123608 9 
라이타 제조설비 123609 7 

A라이 E 파스너(지퍼)제조설비 123610 7 

기타 제조엽설비 123611 13 
37. 재생 371-372. 

재료가공 二n그 τ~ ，1:J l’二n그 

처리업 속재생자 폐품 및 A크랩 처리설비 123701 10 
료 가공 

처랴엽 ----- --_. 

E. 전기 ， 40. 전기 401-403. 수력 발전설비 자가발전용포함 124001 20 
가A 및 가스 및 전기， 가 

화력 및 원자력 발전설비 자가발전용포함 124002 15 
수도사업 증가엽 까‘ 1?τ1; ξ 。~ 「→←- •_ ._- →--- -_._-_.~--_ ... _. ---- --

가엮 내엔꽉 R간까 1 기→(디빈 l 딴전선 u] _._ .. _._I~지가반전용포함 ]24003 - 4• 15 

‘ 송선선/]시인잉 1，1]선 ~r:-난 1l!l선까 111 까 - 징 자장 개펑:7] 12400,1 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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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엽 산 염 산 엄 
용도 I멘설비 세 Æ- "1 

자산분류 내용 
고 

대푼륜 중걷H:1 Rr s:{l- ff’ 
.., 

코 I二 년수 

주상변압기 124005 17 

기타설비 124006 15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변전설비 124007 20 

축전전원설비 124008 6 

석탄 「가ι 」 또는 석유 「가스」 제 
124009 9 

조설비 

「가스」 정제설비 124010 9 . 
「가스」 사업용 공급설비 

가A도관 

가.주철관 124011 20 

나‘ 기 타 124012 11 

수용자용 계량기 124013 11 

기타의 설비 124014 13 

41. 410. 
상하수도사업용 설비 124101 12 

수도사업 수도사엽 
F. 건설업 45. 451-455. 

건설업 주엄u 한 u 및커 」석 C 전 볼도자 r파워쇼벨」 기타의 자주식작 
124501 5 

J j 1 -l 쉰 엽용 기계설비 l 

l 선엮 : { I 

η
 



산업 j 잔엄|산엽 
용도별설 ul 세 9 :lI 

자산푼류 내용 

니l분듀 | 증분류 소분류 -~ 

5I r.: 년수 

기타의 건설공사설비 1씨사관 및 가반식 콘 
124502 3 

베이어 

디젤파일햄머 124503 4 
o~A팔E 플랜E 및 

124504 4 
배처플랜트 

기타의 설비 124505 6 
G. 도소 50-52. 501-526. 

매업 다?〈] 도소매업 도소매업 
가솔린 판매설비 125001 9 

소비자용 및 소비 q;,l; 소비 

품수리업 자용품 자용품 석유 또는 액화가ι주이엽 판매설비 저조제외 125002 11 
수리엽 수리업 

H. 55 551-552. 
요라점， 호텔， 여관업용 및 급식용 인양관 1껑501 5 

각-:，H -1l r ;iR1 ~~ ~ 그I〈1 4-1:H - 1l q ?<1

음식점업 읍식점업 음식점업 
섣비 기타의 설비 125502 8 

60-63. 601-630. 강색 126001 3 
1。Ir←/「‘ ;'<J:l수7 τ 。rr-/「~ q?]< 운수 q; R1 강색철도 또는 가공색도설비 

기타의 설벼 126002 11 
q?<1 통신 창고엽 창고업 

이동식 하역섣비 126003 6 
업 하역 또는 창고업용 설비 

기타의 설비 126004 10 
‘_._-… 『

64. 641. 642. 
전신전화설비 

통선엽 우편엽 
126401 6 

「! 기→더 ------- .-_. __ .. _-_.- -- --- • •--
ιlJ-í ι! 띠:A 진기 으1 굉시서 1 1] 그…→~적 õ- 지 - : ]26402 : K 

u강선엮 u] 포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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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자
 
코
 -

126601 

127001 

127401 I 5 
127402 I 6 
12703 I 6 
127404 I 6 

L. 공공행 175. 공공행 1751-753. 
정， 국방|정， 국방j공공행정， 
및 사회 |및 사회보|국방 및 사 
보장행정 |장행정 |회보장행정 

M. 교육180.교육서 1801-809.초 

서비스업 |벼스업 |등，중둥，기 

타교육기관 

N. 보건어5. 보건:!1851-853.보 

및 사회|및 사회복 건및사회복 

복지사업 1 ^1사업 1^1 사업 

O. 기타1 90. 위생 900. 위생 
공공 사|빛 -윤사서 및 유사서 
회 핏니q 즈언 끼J1 스임 
개인서 111 
스임 j 

기타의 설비 

측량업용 설비 
카메라 

기타의 설비 

127501 

128001 

128501 

통신사의 통신설비 
가타의 설비 

화장섣비 

요수처리용설비 
------• ----_.- • • •-

ull 연처 피용-설 t11 

서l차염 g -션 111 

-• • .... v . _ _ • __ ,_ • 

구:각 τ:그=l 魔끽똥 
i f j쉴$gi카→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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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엽 산 엄 산 엽 자산분류 내용-
용一도별션 l끼 세 9_ 고 --. 

코 I二 년수 t:J1 뿐류 J ;&Jl「1H!rT E, A、 H .:프 
0.>.‘'"iCTr 

91. 911-919. 개벨-용연구설비 
129101 7 

회원단체 산업， 처'-'-

문가 단 

체및노 

동조합 
92. 921-924. 영화제작설비(현상설비 제외) 조명설비 129201 3 
오락， 영화，방송 

촬영 또는 녹음설비 129202 6 문화관련 q? <1 기타 

산업 공연관련 기타 설벼 129203 7 
사업 조명설비 129205 5 

영화 또는 연극홍행설비 
기타 설비 129206 6 

유원지용 유희설\:I1(원동가를 부착한 
129207 8 

것) 

라디오 또는 텔레비션 방송설비 129208 6 

93. 기타 930. 기타 「크리닝 (cleaning) J 설비 129301 6 
서비λ업 서비 A업 t-----

3 솔 및 온수기 129302 
공중욕장설비 

기타의 설비 129303 7 
• ---_._-- … … . . . _-~-----_. 

천연색사진 129304 6 
사진현상소부섣비 

{ 기티-사진 , 129305 

- 80 -



’:t~ 

〈뉴
 

τ
~ 

여
。 

를
 

미낱 
니

l 
투
닝
 

수힐r 띠 
N

 

태「 

~
 

여버。 t써 

써
 

「뉴 

I\J~ 

-<1 

'õ'l\ 
바
n 

E’K
 뻐
 

뼈
 

뼈
 

닙
r 

띠늘 
배
 

뼈
 
뎌。 

후
송
 

쳐
P 

걱움융:J 투송 
K매 

갖
。
 
줍
 

w
 

K
 

K
 

ζc、〉1
....; 

rC1、l
σr、11

연CQi 
c
"l 

-
에 

α
:
 

{κ 며 룰K 섭
 


	목차
	1. 조사개요
	2. 조사표 작성상 유의사항
	3. 조사표 기입요령
	Ⅰ. 일반사항 조사표(Ⅰ)
	Ⅱ. 유형고정자산(기계장치제외)조사표(Ⅱ-1)
	Ⅲ. 유형고정자산(기계장치) 조사표(Ⅱ-2)
	Ⅳ. 재고자산 조사표(Ⅲ)
	Ⅴ. 컴퓨터소프트웨어자산 조사표(Ⅳ)
	Ⅵ. 토지 조사표(Ⅴ)


